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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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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vertising regulations for juvenile protection, find their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s. All media products harmful to juveniles including 
advertising are regulated b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advertising for juvenile 
protection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and the National Health Improvement Act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1)the weaknes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with lack a little consistency and a lack of objectivity; 2)the necessity of the 
newly established articles with the times; and 3) the urgency of the establishment of alcohol advertising 
regulations. In conclus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integrated advertising regulations or guidelines by the 
unitary review board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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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중심에 놓여있는 듯 
하다.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동법은 청
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

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1]. 여기서 ‘유해한 매체물’의 ‘매체물’ 중에는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
영상파일, 공연,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 프
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
터넷 뉴스, 잡지, 간행물 및 이들 매체들과 옥외광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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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광고․선전물을 모두 포함한다[2]. 사실상, 모든 
매체가 수반하고 있는 상업적 광고들이 유해하다고 판정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 규정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각 조항
들이 지니는 청소년 보호의 법리적 측면을 분석하여 현
행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 규정들
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의 헌법적 

근거

2.1.1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

우리 헌법은 청소년에 관한 개념 요소를 규정하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헌법적 지위도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헌법은 ‘자녀’의 개념과 ‘연
소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3]. 헌법상 자녀는 법률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 의무교육을 받을 주체로서 한정
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소자는 근로라는 영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구별되는 청소년은 성인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보호대
상으로서 기본권 주체로서 인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의 각 법률들마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다름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물리적인 연령보다는 헌
법에서의 의미와 같이 기본권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5].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
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 "아동·청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
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6,7].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을 따른다[8].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10]. 

광고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서 어린이 기호식품광고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에서는  ‘어린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한 ‘아동’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1]. 즉, 간단히 표현하면 동법에서
의 ‘어린이’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와 같은 ‘어린이’에 대한 규정
은 사실상 타법의 ‘청소년’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
겠다. 한편, 방송 광고 규제의 근거법인 방송법에 의한 방
송광고심의규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 ‘청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서 규정한다[12]. 

위와 같은 규정들을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살펴보
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다른 법률과
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소년은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생물학적 기준, 즉 연령만에 의한 구분이 아닌 
성인과 구별되는 헌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광의의 청소
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13].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인간의 존엄권은 개인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
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도 당연히 그 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의 
목적은 ‘인격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청소년
보호의 헌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0조, 즉, “모
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는 규정으로부터 국가는 청소년 복지 정책을 실시할 의
무가 있으며 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은 헌법적 
목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다[14].

2.1.2 광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익간의 충돌은 표현의 자유권이다. 청
소년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느냐가 충돌의 쟁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다.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
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
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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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15].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개인이 그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받
지 않게 보호하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특징, 가
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판단과 의사 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광고는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
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16]. 더
욱이 알 권리의 정보원으로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
호대상이 된다.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상
업적 광고의 경우 내용에 따라 광고주나 광고제작자의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광고는 민주
사회의 토론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영업이나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므로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다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인 영업활동의 자
유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7]. 그러나, 앞
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광고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
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도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상업적 광고표현이나 텔레비전 방송광고 및 건강기능식
품 표시·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고 보았다[18-21]. 

그러나,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서 헌법
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상업적 광고도 청소년에게 유해
한 매체물일 경우는 규제를 받게 된다. 청소년 관련 법을 
통해서 ‘유해 매체물’의 범주로서 직접 규제를 하기도 하
며 광고와 관련된 특정한 매체, 업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서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한 예로서, 대
법원은 ‘폰팅, 전화방, 화상 대화방 및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전화번호 광고’ 혹은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및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이
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도 유해 매체물로 인정한 
바 있다[22].

2.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규제의 내

용과 문제점

2.2.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나타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와 문제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이 2009
년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
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동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3].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의 
개념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상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광고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0조를 살펴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
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
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
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
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하며(제3항),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24]. 이 제4항
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
한 텔레비전 방송광고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
지로 제한(제7조의2 제1항)하고 있다[25]. 또한 동조 제2
항은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6]. 앞의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가공식품’으로는 과자류(과자(한
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중 유탕면 및 
국수,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
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이다. ‘조리식품’에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이
다. 제한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
을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광고이며, 구매를 부
추길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장난감, 노트북,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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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영화시사회, 무료벨소리 다운로드, 사진인화
권,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이
다. 위반시에는 방송, 라디오, 인터넷 별로 각각 1,000만
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27]. 

위와 같은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를 알아보
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월1일~2012년 
9월30일까지 방송광고에 대해 심의 의결한 '매월 방송광
고 심의의결내역' 344건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
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2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당초 방송 
광고 시간 제한 규정(제10조제2항)은 2008년3월21일에 
제정되어 2009년3월22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 바, 그 기간 동안 동 규정이 관련 업계에 충분히 
인지되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앞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위반 사례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활
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당 보고서는 동법이 실행
된지 3년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어린
이 비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인 바, 광고를 제한함으
로써 어린이 비만이 개선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
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TV광고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들 회사의 광고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반을 하
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29]. 

결론적으로, 동법에 나타난 광고 제한 규정들은 비교
적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뉴미디어의 확산
으로 사실상 시청 제한 시간대의 의미가 상실된 시대에 
현행의 광고 제한 시간대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동법의 실행 기간이 아직 짧은 시점에서 보고된 결
과들이라서 보다 속단하기는 이르며 보다 신중하게 문제
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2.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와 문제점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어린이․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동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
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방송광
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즉,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
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상품의 소유로 어

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상품을 소
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
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어린이의 사
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
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등이다(제2항). 또한 장난감, 게
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
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장난감
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등이다(제3
항). 그 외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30]. 

위 제23조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가 직
접적인 상품명을 언급한 경우, 어린이를 주시청자로 하는 
채널에서 금연보조제를 광고하면서 흡연 장면 또는 유사 
흡연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경우, 자극적이고 폭력적
인 장면의 게임 영상 그리고 어린이 모델이 성우의 더빙
된 목소리로 상업문을 전달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어린
이를 충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4가지로 요약된다[3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위 규정들은 대체로 우리가 흔
히 '어린이'라고 지칭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라 생각되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초년생으로 인식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제33
조(주류) 제3항의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
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들 수 있
겠다. 이 제33조를 위반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
만,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에서 금하고 있는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주류에 대해서도 방
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있었다. 즉, 제57조(방송광고시
간의 제한)에 의해,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텔레비전 방송광고는 07:00-22:00, 라디오방송광고는 
17:00-익일08:00 및 08:00-17:00의 시간대의 어린이․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주류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바, 동조를 위반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공연물 관람기준 명시 위반'에 
해당되었다[3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2014

676

2.2.3 그 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하듯이 그 외의 법률들에서
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은 대체로 주류 광고
와 관련이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가장 강한 법적 규제 장치는 '국민건
강증진법'이라 하겠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33].  광고 표현과 관련하여서
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
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
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
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임산부
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등을 
금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영화상영관에서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의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 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주류에 
대한 동영상 광고 및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은 금
지된다[34]. 

이러한 금지 표현 조항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앞의 방송광고심의에 관
한 규정 부분에 대한 논의와 같다. 그 이외의 사례 여부
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나, 서론
에서 피력하였듯이 본 연구는 주요 광고 관련 법률들에
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심
결 사례 또는 판례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법률의 효
용성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독립된 연구 주제로서 접
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
한 광고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정들은 광고 매
체별 및 업종별로 여러 법률들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바, 이들을 통합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광고 
규정들이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각 규정을 적용할 때 각
기 다른 심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예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광고를 제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방송광고심의 규정이
나 방송심의 규정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광고 규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보
다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앞에
서 논의했듯이 인터넷, 모바일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
는 시대에 현행과 같은 청소년 보호 시청 시간대 가 얼마
나 의미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는 주류 광고 규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주류 광고
는 현재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의해서만 사전, 사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외의 장소 즉, 버스, 지하철, 극
장, 경기장, 캠퍼스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주류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규제 자체가 없거나 있더
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주류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규제
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
한 것으로서 관련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실행될 것을 제안한다. 법규의 효과 내지 그 실효성을 논
의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방대한 연구 문제라고 
사료된다. 법규를 제정하기 전과 후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만 보더라도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위반 사례도 없었을 
것이며 규정을 실행한 후에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할지
라도 그것이 반드시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때문이라
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실행 기간, 위반 사례
의 양과 질, 관련 법률들과의 문제 등 법의 실행과 관련
된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장기간에 걸쳐 분석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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